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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유진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

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

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진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년 3월 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일 
: 2024년 3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

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제한없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

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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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

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

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

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

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

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

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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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

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

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진 

챔피언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3.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

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

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요약자료>                                                                    작성기준일 : 2024.03.05.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T227]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유진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

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투자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므로, 집합

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위험, 자산배분위험, 해외 자산 등에 대한 투자로 인

한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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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

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시행하며,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투자자산 순자산가치(NAV)의 60%이상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추가설정가능),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

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

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3)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하는 시

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6%이내 
0.72 0.35 0.99 0.7308 134 212 293 465 96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0.97 0.60 1.26 0.9807 100 205 314 544 1,206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3%이내 
0.55 0.18 0.63 0.5841 90 152 217 356 76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67 0.30 0.85 0.7153 73 150 229 399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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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주1)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

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펀드 기준으

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

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3.06 

 ~ 24.03.05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e)(%) 
2022-05-02 10.13  - - - 1.78  

수익률변동성(%) 2022-05-02 6.18  - - - 6.44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문희 1984 

책임 

운용전

문인력 

7 개 221억 10.52  0.00  10.52  0.00  7년 

홍현기 1994 

부책임 

운용전

문인력 

1 개 200억 - - 10.52  0.00  2년3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

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

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

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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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

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

치, 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

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총액)의 괴리위험, 설정/환

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

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

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

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헤지로 인한 손실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

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 : 5영업일 기준

가 9영업일 대금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und.eugenef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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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

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29-3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 fund.eugenefn.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제한없음 (최초설정시 1좌당 1원) 

효력 

발생일 
2024년 3월 20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und.eugenefn.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및 제4부 1. 집합투

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

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

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

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

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

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

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

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디폴트 

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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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기

관, 고액

(F) 

펀드, 기관투자자 또는 고액거래자(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법인)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랩, 신탁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및 신탁전용 집합

투자기구 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fund.eugenef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fund.eugenefn.com)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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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T227) 

종류(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28 DT229 DT230 DT231 DT232 

종류(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33 DT234 DT235 DT236 DT237 

종류(클래스) 

C-R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C-R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47 DT248 DT238 DT239 DT240 

종류(클래스) 

S-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O 

(수수료미징구-디

폴트옵션-퇴직연

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41 DY23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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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좌(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

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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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T227) 

종류(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28 DT229 DT230 DT231 DT232 

종류(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33 DT234 DT235 DT236 DT237 

종류(클래스) 

C-R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C-R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47 DT248 DT238 DT239 DT240 

종류(클래스) 

S-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O 

(수수료미징구-디

폴트옵션-퇴직연

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T241 DY23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22.05.00 최초설정 

2022.10.06 

1) 클래스 신설(Class O) 

2)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Class C-R, C-R1, C-R2, C-Re, S-R) 

3) 투자제한 예외 조항 추가 

4)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2.11.30 
1) 일반펀드 → 자펀드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23.05.19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2.20. 시행)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3.01.01. 시행) 

2024.03.20 
1)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업무위탁 해지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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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주민근 → 최문희)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문희 → 홍현기)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

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1)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진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39 앵커원 16층 

대표전화 ☎ 02-2129-3300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주)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름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문희 1984 

책임 

운용전문

인력 

7 개 221억 10.52  0.00  10.52  0.00  

경력년수 : 7년 

-2010.04~2012.08  

KIS채권평가  

-2012.09~2017.11  

흥국자산운용  

-2018.11~2019.09 지안리서치  

-2019.09~현재  

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홍현기 1994 

부책임 

운용전문

인력 

1 개 200억 - - 10.52  0.00  

경력년수 : 2년 3개월 

-2021.12~현재  

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개수 규모(억원) 

최문희 2  4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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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

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구분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주민근 2022.05.02~2024.03.19 

책임운용전문인력 최문희 2024.03.20~현 재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구분 이름 운용기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문희 2022.11.30~2024.03.1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홍현기 2024.03.20~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

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

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

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

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

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

자기구입니다.(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설립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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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기관, 

고액(F) 

펀드, 기관투자자 또는 고액거래자(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법인)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랩, 신탁(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및 신탁전용 집합투

자기구 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

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

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주1)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1) 모투자신탁 60% 이상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다만, 통화관

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주)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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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1)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

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5. 투자신탁

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1)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2), 신탁계약서 제17조 제5호 내지 제7호

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

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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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유진챔피언플레인바닐라OCIO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1) 집합투자증권 등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

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

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

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

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

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

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1)~3)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하며, 투자적

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 및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합니다.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다만, 통화관련파생상

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총액 기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증권총액 기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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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

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주2)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

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

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

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

금증서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

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

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

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

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9>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

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

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

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

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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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

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

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

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

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

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

하는 행위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1)~4)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1)~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5)~8),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

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

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제17조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신탁은 같은 집합투자업자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그 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신탁계약서 제17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



<21> 

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

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

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

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신탁계약서 제17조제4호 다목을 적용할 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의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환율변동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투자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ETF 등은 외국통화로 표시

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① 환헤지 방법 및 목표헤지비율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

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자산 순자산가치(NAV)의 60% 이상 환헷지를 실시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환헤지는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으며, 글로벌 ETF 등에 대한 투자분의 환헤지 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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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

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

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

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다만,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

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② 환헤지 장단점 

- 환헤지란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원화대 외화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의 장점은 환율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

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헤지의 단점은 환헤지할 경우 환율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

지시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③ 환헤지가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 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

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 환

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

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

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

나 헤지로 인한 손실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환헤지 비용 

(단위: %, 원, 기준일: 2023.05.01)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81.299216 1,839,600 

주)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은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 리밸런싱을 원칙

으로 하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종목교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리밸런싱을 통해 ETF투자로 인한 위

험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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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지 않고 있습니

다. 

하지만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및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

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기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주의(Yellow) 발생 Event에 대한 자본시장 영향 분석 → 운용전략의 조정 및 유동성관리 재검토 

경계(Orange) 
위기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유동성 점검 등 발생 현안 논의, 관리방안 마련 및 자산매각

순서 등 검토 

위기(Red) 위기전담조직 운영 강화 → 펀드별 유동성 확보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환매 연기방안 마련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

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마.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

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본 운용전략 

- 국내ㆍ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시행 

- 유진자산운용 자산배분 모델 및 운용역량에 더하여 시장에서 이미 운용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플레인바닐라 투자

자문’ 과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용 추구 

 

(2)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대상 자산군 선정 

-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의 구분 및 상관관계와 분산투자 효과를 고려하여 투자대상 자산군 선정  

② 전략적 자산배분 

- 선정된 자산군별 수익률 및 변동성 추정 

-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에 부합하도록 자산배분 비중 최적화 

③ 전술적 자산배분 

- 유진자산운용 내부 모델을 활용하여 매월 경기상황 진단 및 방향성 전망 

- 매크로 변수가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 수익률 변화를 분석 

- 정성적 시장 분석 : 플레인바닐라 월간 매크로위원회 통해 자산배분 투자전략 조정, 주요 시장 Event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증시 영향력 등을 제시 

- 플레인바닐라 투자자문과 유진자산운용의 협업을 통해 경기국면과 시장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술

적 자산배분 비중 결정  

④ 자산군 내 세부종목 선정 

-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로 매크로 분석 

⇒ 핵심지표 : 고용, 경기선행지수, 이익성장, 금리커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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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지표 :마켓센티먼트, 크레딧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등 

- 섹터의 최근 성과와 밸류에이션, 성장 전망 추정치 분석하여 투자섹터 선정 

- 투자대상 종목 선정  

⇒ 운용규모, 비용, 거래량, 운용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운용규모(AUM) : USD 40Mil 이상 

90일 일평균 거래량 : 20,000주 이상 

* 상기 투자대상 종목 선정 기준은 시장상황 및 내부 투자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상기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운용팀 내부 협의를 통해 편입할 수 있습니다. 

⑤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 

- 일간 포트폴리오 성과 및 변동성 모니터링 

- 연간 전략적 자산배분 리밸런싱, 월간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대상 종목 유니버스 리밸런싱 

 

<투자대상 종목 예시> 

자산

군 

티커 펀드명 설정일 
등록지 

(감독기관) 
시가총액 

펀드종류 BM지수 
주요 

투자대상 
운용회사 편입비중(안) 

주식 

VT US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 2008-06-26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318억달러 

ETF FTSE Global All Cap Net Tax  글로벌주식 Vanguard 15% 

ACWI US iShares MSCI ACWI ETF 2008-03-28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189억달러 

ETF MSCI ACWI Net Total Return USD 글로벌주식 BlackRock 10% 

QQQ US INVESCO QQQ TRUST SERIES 1 2001-08-01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2,272억달러 

ETF NASDAQ-100 Total Return Index 미국주식 Invesco 5% 

SMH US VANECK SEMICONDUCTOR ETF 2011-12-21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114억달러 

ETF 
MVIS US Listed Semiconductor 25 (TR 

Net) 
미국주식 Vaneck 5% 

IAK US ISHARES U.S. INSURANCE ETF 2006-05-05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5억달러 

ETF 
Dow Jones U.S. Select Insurance Total 

Return Index 
미국주식 BlackRock 5% 

채권 

148070 

KS 
KOSEF 국고채10년 2011-10-20 

한국 

(금융감독원) 
4,825억원 

ETF KIS 10Y KTB Index 한국채권 키움자산운용 20% 

273130 

KS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2017-06-29 

한국 

(금융감독원) 

2조7,940억

원 

ETF KAP 한국종합채권지수 한국채권 삼성자산운용 10% 

385540 

KS 
KBSTAR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2021-05-26 

한국 

(금융감독원) 

1조2,046억

원 

ETF KIS 종합채권 지수(A-이상) 한국채권 KB자산운용 10% 

356540 ACE 종합채권(AA-이상)KIS액티브 2020-07-21 한국 6,1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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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금융감독원) 

ETF KIS 종합채권 AA-이상 총수익지수 한국채권 한국투자신탁운용 10% 

IGOV US 
iShares International Treasury Bond 

ETF 
2009-01-23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6억달러 

ETF 
World Government Bond Index - 

Developed Markets Capped Select I 
선진국채권 BlackRock 10% 

※ 출처 : 블룸버그(Bloomberg)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은 작성일(2024.03.05)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대상자산의일

부를 제시한 예시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 현황 

미국 

인구(명) 3억3,000만 / 면적(㎢) 980만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3.2 -1.1 5.4 0.7 3.1 

명목 GDP(십억$) 21,902 22,025 24,655 24,408 27,945 

물가상승률(%) 2.3 1.4 7.0 6.5 3.4 

실업률(%) 3.6 6.7 4.2 3.6 3.7 

(2023.12.31 기준) 

 

한국 

인구(명) 5,100만 / 면적(㎢) 10만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2.7 -0.7 4.3 1.4 2.2 

명목 GDP(십억$) 1,652 1,648 1,817 1,678 1,712 

물가상승률(%) 0.7 0.6 3.7 5.0 3.2 

실업률(%) 3.5 4.2 3.4 3.0 3.3 

(2023.12.31 기준) 

 

(3) 업무위탁 

①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 

회사명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설립 2016년 05월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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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

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

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

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

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

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

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총액)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

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

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

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선물, 옵션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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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

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

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

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

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

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

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의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

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

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

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

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

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투자

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

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

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와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투

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통제할 수 없

기 때문에 상기의 투자대상 자산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

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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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

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

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

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 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

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

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 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

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

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

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헤지로 인한 손실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

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및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

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 계약해

지 및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정지, 업무집행정지 및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자문

사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직접운용 또는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

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은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

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

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

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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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

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

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

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

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

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

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

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

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

이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

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

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

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

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

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

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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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

자하여 운용하는 재간접 상품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였

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1) 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 

③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예: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귀책사유 이외의 협약 해지 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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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거래상

대방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미만의 펀드 또는 특별한 상황의 펀드에 적용되는 유진자산운

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의 펀드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상의 펀드로서 ‘변동성 반영 위험등급 기준’에 따른 위험도가 낮

게 측정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펀드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 구조의 펀드 등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무담보대출 

및 대출채권,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투기등급채권 등: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 (BBB+ 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

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 

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이상), CP(A3-등급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

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

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이상), CP(A2-등급이상), 현금성자산 등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

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

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7.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

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

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 등)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변동성 반영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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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펀드에 적용되는 유진자산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 표준편차 계산수식 : ,  

*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3.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펀드로 ‘변동성 반영 위험등급 기준’에 따른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투자자에

게 그 위험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펀드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 구조의 펀드는 이

를 감안하여 투자대상자산 고려 위험등급 기준으로 부여한 최초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변경이 운용전략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간접펀드가 신규펀드인 것으로 보

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6.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

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7. EL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수익구조ㆍ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전략이 동일한 경우, 사모펀드의 과거 수익률 변동성 측정값으로 공모펀드의 위험등

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9.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

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

증권 

Class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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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기관) 

수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

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

다) 

-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lass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Class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수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Class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Class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

증권 

Class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할 수 있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

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Class C-R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

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Class C-R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

립된 경우는 제외) 

Class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

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단,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

된 경우는 제외) 

Class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Class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며, 소득세법 제20조

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Class S-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

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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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O 
(수수료미징구-디폴트

옵션-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익증권 

주1)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주2)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적용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17시 이전 자금 납입 자금납입일 
기준가 적용일 

수익증권 매입 
 

17기 경과 후 자금 납입 자금납입일  
기준가 적용일 

수익증권 매입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 매입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간 이전에 매입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

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

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D) 제4영업일(D+3) 제5영업일(D+4) 제8영업일(D+7) 제9영업일(D+8) 

17시 이전 

환매 청구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기 경과 후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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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청구 

③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

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간 이전에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

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4)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

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

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

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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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

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

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

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

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

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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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

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

가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

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

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및 기업

어음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

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부도채권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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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납입금액의 

0.6%이내 
없음 없음 없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형) 

납입금액의 

0.3%이내 
없음 없음 없음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R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R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없음 

Class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S-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퇴직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lass O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

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집합 판매 신탁 일반 기타 총보수 동종 합성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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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업자 

보수 

회사 

보수 

업자 

보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비용 •비용 유형 

총 

보수 

총보수• 

비용 

거래 

비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300 0.350 0.050 0.020 0.0065 0.7265 0.9900 0.7308 0.5131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300 0.180 0.050 0.020 0.0274 0.5774 0.6300 0.5841 0.5134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300 0.600 0.050 0.020 0.0064 0.9764 1.2600 0.9807 0.5142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300 0.300 0.050 0.020 0.0292 0.6992 0.8500 0.7153 0.5493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0.300 0.020 0.050 0.020 0.0285 0.4185 - 0.4346 5496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0.300 0.040 0.050 0.020 - 0.4100 - 0.4100 -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0.300 0.000 0.050 0.020 - 0.3700 - 0.3700 -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0.300 0.380 0.050 0.020 0.0024 0.7524 - 0.7838 0.3740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300 0.190 0.050 0.020 0.0020 0.5620 - 0.6212 0.9537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300 0.320 0.050 0.020 0.0101 0.7001 - 0.7305 0.6042 

C-R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0.300 0.100 0.050 0.020 - 0.4700 - 0.4700 - 

C-R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0.300 0.030 0.050 0.020 - 0.4000 - 0.4000 -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0.300 0.160 0.050 0.020 0.0023 0.5323 - 0.5701 0.6711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300 0.150 0.050 0.020 0.0289 0.5489 - 0.5657 0.5368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0.300 0.120 0.050 0.020 0.0134 0.5034 - 0.5531 0.9121 

S-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0.300 0.110 0.050 0.020 0.0284 0.5084 - 0.5228 0.4976 

Class O (수수료미징구- 0.300 0.115 0.050 0.020 - 0.4850 - 0.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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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퇴직

연금)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

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620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34,303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

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예시)] 

구분 
 투자기간 (단위:천원)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4 211 292 463 9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4 212 293 465 964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9 151 215 352 7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0 152 217 356 760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204 312 542 1,20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0 205 314 544 1,206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6 224 390 8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3 150 229 399 891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88 135 235 5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5 91 140 244 549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6 132 230 5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2 86 132 23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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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 78 119 208 4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8 78 119 208 469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7 241 420 93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0 164 251 437 973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8 118 181 315 7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4 130 199 347 778 

C-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5 391 87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5 153 234 408 910 

C-R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99 151 264 5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8 99 151 264 592 

C-R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4 129 225 5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1 84 129 225 506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5 112 171 298 6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8 119 183 319 715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6 115 176 307 68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8 119 182 317 710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2 106 162 282 6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7 116 178 310 694 

S-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2 107 163 285 6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4 110 168 293 657 

O 

(수수료미징구-

디폴트옵션-퇴

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0 102 157 275 6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0 102 157 275 625 

주)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총 보수ㆍ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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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

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

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

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

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

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

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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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

는 매매ㆍ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

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

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

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

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

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

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

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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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

외). 다만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

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

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

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

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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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 2023.05.02 - 2023.11.01 ) - 회계기간미경과 

제 1기( 2022.05.02 - 2023.05.01 ) - 회계감사면제 

 

가. 요약재무정보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 기 제 1기  

( 2023.11.01 ) ( 2023.05.01 )  

운용자산 8,105,532,689  7,975,522,303   

  증권 7,965,336,381  7,868,506,721   

  파생상품 -41,638,631  -71,129,338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181,834,939  178,144,920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17,012,011  1,863,119   

자산총계 8,122,544,700  7,977,385,422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31,606,718  11,575,100   

부채총계 31,606,718  11,575,100   

원본 8,597,030,754  8,277,820,458   

수익조정금 2,387,094  -82,035,329   

이익잉여금 -508,479,866  -229,974,807   

자본총계 8,090,937,982  7,965,810,322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기  

( 2023.05.02 - 2023.11.01 ) ( 2022.05.02 - 2023.05.01 )  

운용수익 -159,880,106  -184,808,423   

  이자수익 2,932,371  25,073,635   

  배당수익 0  60,294,449   

  매매/평가차익(손) -162,812,477  -270,176,507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26,569,105  40,9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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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회사 보수 25,986,505  39,070,875   

  매매수수료 582,600  1,839,600   

기타비용 998,463  4,255,909   

당기순이익 -187,447,674  -229,974,807   

매매회전율 0.00  208.73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

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2023.05.02 - 2023.11.01 ) 전기( 2022.05.02 - 2023.05.01 )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1,051  1.0000  0.1001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13,072  13.0000  0.1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12,712      0.5826  0.0046 40,006  2.0000  0.0046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18,800  0  0.0002 

합계 12,712      0.5826  0.0046 72,929  16.0000  0.2049 

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

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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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81,834,939 178,144,920

168,897,019 53,365,889

    2. 예치금

    3. 증거금 12,937,920 124,779,031

 대출채권

    1. 콜론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7,965,336,381 7,868,506,721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7,965,336,381 7,868,506,721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41,638,631 -71,129,338

    1. 파생상품 -41,638,631 -71,129,338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7,012,011 1,863,11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1,430,000

    3. 미수이자 13,835 433,119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6,998,176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8,122,544,700 7,977,385,422

    1. 옵션매도

31,606,718 11,575,100

1,323,000 15,600

    3. 해지미지급금 16,986,770

13,296,948 11,559,50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31,606,718 11,575,100

    1. 원  본 8,597,030,754 8,277,820,458

-506,092,772 -312,010,136 0

     (발행좌수 당기: 8,597,030,754 좌 이익잉여금 -508,479,866 -229,974,807 0

               전기: 8,277,820,458 좌 수익조정금 2,387,094 -82,035,329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941.98 원

               전기: 960.85 원

             전전기:  0.00 원)

8,090,937,982 7,965,810,322 0

8,122,544,700 7,977,385,422 0부 채 와   자 본 총 계

자                  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자    본     총    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부   채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운 용 부 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 지분증권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과           목
제2기( 2023.11.01 ) 제1기( 2023.05.01 )  

금           액 금           액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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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932,371 85,368,084

    1. 이 자 수 익 2,932,371 25,073,635

    2. 배당금수익 60,294,449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12,987,841 1,439,711,000

    1. 지분증권매매차익 162,657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518,795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216,934,000 887,074,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205,746,340

    5. 외환거래/평가차익 84,140,707 223,921,433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1,913,134 122,287,77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76,382,918 1,711,727,107

    1. 지분증권매매차손 96,126,69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02,814,600 964,198,6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118,932,598

    5. 외환거래/평가차손 154,050,000 325,681,796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585,720 325,720,017

운   용   비   용 26,984,968 43,326,784

    1. 운용수수료 12,373,158 18,436,761

    2. 판매수수료 11,551,731 17,562,212

    3. 수탁수수료 2,061,616 3,071,90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98,463 4,255,90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87,447,674 -229,974,80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21803769 -0.027782048

과  목
제2기( 2023.05.02-2023.11.01 ) 제1기( 2022.05.02-2023.05.01 )  

금    액 금    액 금    액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 좌,억 원] 

- 운용펀드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83  80  7  7  4  4  86  81  

2022.05.02 - 

2023.05.01 
0  0  86  84  3  3  83  80  

 

- Class A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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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 

2023.05.01 
0  0  0  0  0  0  0  0  

 

 

- Class A-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0  0  0  0  0  0  0  0  

2022.05.02 - 

2023.05.01 
0  0  0  0  0  0  0  0  

 

- Class C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0  0  0  0  0  0  0  0  

2022.05.02 - 

2023.05.01 
0  0  0  0  0  0  0  0  

 

- Class C-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51  49  0  0  0  0  51  48  

2022.05.02 - 

2023.05.01 
0  0  51  51  0  0  51  49  

 

- Class C-F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2  2  0  0  0  0  2  2  

2022.05.02 - 

2023.05.01 
0  0  2  2  0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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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C-P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0  0  0  0  0  0  0  0  

2022.05.02 - 

2023.05.01 
0  0  0  0  0  0  0  0  

 

 

- Class C-P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1  1  0  0  0  0  1  1  

2022.05.02 - 

2023.05.01 
0  0  1  1  0  0  1  1  

 

 

- Class C-R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19  19  4  4  2  2  22  21  

2022.05.02 - 

2023.05.01 
0  0  21  20  1  1  19  19  

 

 

- Class C-R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6  5  1  1  1  1  6  6  

2022.05.02 - 

2023.05.01 
0  0  6  6  1  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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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S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2  2  0  0  0  0  2  2  

2022.05.02 - 

2023.05.01 
0  0  3  3  0  0  2  2  

 

- Class S-P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1  1  1  1  0  0  2  2  

2022.05.02 - 

2023.05.01 
0  0  1  1  0  0  1  1  

 

- Class S-R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5.02 - 

2023.11.01 
0  0  0  0  0  0  0  0  

2022.05.02 - 

2023.05.01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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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3.06 

 ~ 24.03.05 
- - - 

22.05.02 

 ~ 24.03.05 

투자신탁(운용) 10.52  - - - 2.00  

비교지수 9.65  - - - 5.13  

수익률 변동성 6.18  - - - 6.44  

Class A-e 10.13  - - - 1.78  

비교지수 9.65  - - - 5.13  

Class C-e 9.78  - - - 1.32  

비교지수 9.65  - - - 5.13  

Class C-F 10.09  - - - 1.60  

비교지수 9.65  - - - 5.13  

Class C-P - - - - 8.91  

비교지수 - - - - 11.38  

Class C-Pe 9.99  - - - 9.24  

비교지수 9.65  - - - 9.38  

Class C-R 9.76  - - - 3.34  

비교지수 9.65  - - - 5.68  

Class C-Re 9.94  - - - 1.38  

비교지수 9.65  - - - 5.36  

Class S 9.95  - - - 1.47  

비교지수 9.65  - - - 5.13  

Class S-P 9.98  - - - 1.53  

비교지수 9.65  - - - 5.16  

Class S-R 10.04  - - - 1.57  

비교지수 9.65  - - - 5.16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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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3.03.06 

 ~ 24.03.05 

22.05.02 

 ~ 23.03.05 
- - - 

투자신탁(운용) 10.52  -7.32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A-e 10.13  -7.37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C-e 9.78  -7.95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C-F 10.09  -7.69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C-P 8.86  - - - - 

비교지수 11.29  - - - - 

Class C-Pe 9.99  - - - - 

비교지수 9.65  - - - - 

Class C-R 9.76  -5.62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C-Re 9.94  -8.92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S 9.95  -7.81  - - - 

비교지수 9.65  0.00  - - - 

Class S-P 9.98  -7.85  - - - 

비교지수 9.65  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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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R 10.04  -7.83  - - - 

비교지수 9.65  0.00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

니다. 

주3)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02.01 기준,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86  0  0  0  0  0  2  1  88  

(0.00) (0.00) (0.00) (97.58) (0.00) (0.00) (0.00) (0.00) (0.00) (1.85) (0.58) (100.00)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0  0  0  86  0  0  0  0  0  2  1  88  

(0.00) (0.00) (0.00) (97.89) (0.00) -(0.32) (0.00) (0.00) (0.00) (1.85) (0.58) (100.00) 

주)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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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진자산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39 앵커원 16층 

연락처 ☎ (02) 2129-3300 

인터넷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회사연혁 1989.09 우성투자자문 설립 

1991.05 한일은행 그룹에서 인수, ‘한일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 

1996.09 ‘한림투자신탁운용’으로 업종 전환 (대림그룹과 합작) 

1998.05 ‘한일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1999.06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로스가 경영권을 가진 서울증권 인수 

2006.04 ‘서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6.12 유진그룹에서 서울증권 인수,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8.01 ‘유진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225억원 

주요주주현황 유진투자증권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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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FY2023 

2023.12.31 

FY2022  

2022.12.31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53,701 50,066 

Ⅰ. 현금 및 예치금 14,254 14,689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868 17,077 

Ⅲ.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9 69 

Ⅳ.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8 45 

Ⅴ. 종속기업투자자산 3,113 2,712 

Ⅵ. 유형자산 4,553 3,919 

Ⅶ. 기타자산 10,837 11,554 

부채총계 22,543 21,305 

Ⅰ. 차입부채 3,000 3,000 

Ⅱ. 기타부채 19,543 18,305 

자본총계 31,158 30,622 

Ⅰ. 자본금 22,500 22,500 

Ⅱ. 자본잉여금 2,486 2,486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9) (104) 

Ⅳ. 이익잉여금 6,291 3,878 

요약 

손익계산서 

Ⅰ. 영업수익 21,887 17,678 

Ⅱ. 영업비용 18,980 19,938 

Ⅲ. 영업이익 2,906 -2,260 

Ⅳ. 영업외수익 361 0 

Ⅴ. 영업외비용 3 3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64 -2,263 

Ⅶ. 법인세비용 851 -388 

Ⅹ. 당기순이익 2,413 -1,874 

 



<57> 

라. 운용자산규모                                      (2024.03.05 기준 / 단위: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2,711  26,910  835  0  1,847  1,850  0  9,452  8,407  924  32,354  85,29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 (02)2002-3000 / www.wooribank.com 

회사연혁 등 

1899. 01 우리은행 창립 

1956. 03 증권거래소 상장 1호 

1982. 10 국내 최초 민영화 은행 

2001. 12 평화은행 분할 합병 

2004. 03 우리카드, 우리은행, 광주은행에 분할 합병 

2005. 04 우리투자증권 출범 

 

나.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

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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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

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

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 (02)2180-0400 /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2000.06 설립 

2000.09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2008.05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KIS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www.koreab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www.fnpricing.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www.bond.co.kr 

회사 

연혁 

2000.05 설립  

2000.07 금융감독원 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2011.06 설립 

2011.09 금융감독원 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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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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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지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

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

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 연기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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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

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

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

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

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

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

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

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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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신탁계약서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

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

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

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

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서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

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

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

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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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

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

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

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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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

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

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

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

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

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

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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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

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

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

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

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시행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

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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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 .com)ㆍ판매회사 및 한

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

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

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

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

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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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

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

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단위:백만원) 성명(상호) 관 계 

유진선물 계열회사 위탁거래 장내파생 8,486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 금액 

(단위:백만원) 
거래사유 

- - - -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①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분 평가항목 

운용부서 

정량평가 세미나/ 탐방 / NDR 등 

정성평가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 역량 

IR미팅, NDR 일정 확보 

NDR 일정 확보 능력 

기업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 

기타 사항 

트레이딩부서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분 평가항목 

운용부서 

시장 및 기관 동향 

발행 및 수요예측의 유효성 

세미나지원 및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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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보안유지 

트레이딩부서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주체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할 계획 

주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3)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4)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

입니다.  

주5)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

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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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

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

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

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펀드 운용

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

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

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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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

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

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

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

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

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

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